
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11호서식] <신설 2015.10.20.>

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또는 전수 교육 이수 내역

학습구분 종목명 등급구분 인증기관명 학점

※ 학습구분은 전필(전공필수), 일선(일반선택)으로 구분하여 기재

※ 등급구분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, 전수 교육 조교, 이수증 발급자(이수자), 전수 교육 이수자(전수생)로 구분하고, 

전수 교육 이수자(전수생)의 경우 하단의 전수 교육 확인서를 같이 제출

전수 교육 확인서[전수 교육 이수자(전수생)만 작성]

인적사항 성    명
학습자번호

또는 생년월일

전수 교육

종목

 중요무형문화재    제         호 

종 목 명

전수 교육

사항

교육내용 교육기간 교육단체명

~

~

~

~

~

~

위 학습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    호의 전수 교육을 해당 기간 동안 전수받았음을 증명합니다.

    년      월      일

중요무형문화재 제        호  보유자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(보유단체 대표)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※ 시ㆍ도 지정 무형문화재나 명장의 경우 학점인정 대상이 아님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
